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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「국토교통부 시정조치 관련」

터널 내 유도배수동판 관리계획

과천선 급전장애(‘19.7월)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시정조치 시행 등 터널 내

유도배수동판의 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열차운행 안전확보에 기여
코자함

Ⅰ 관련근거

  □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-5251(‘19.10.16)「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

검사 결과 시정조치 통보(서울교통공사)」

  □ 토목처-7460(‘19.11.01)「수시검사(과천선 전차선로 급전장애) 시정

조치계획서 송부」

  □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검사처-969(‘19.11.20)「서울교통공사(과천선 급전

장애) 시정조치 계획서 적정성 검토 결과 알림」

  □ 토목처-8166(‘19.11.28)「수시검사 시정조치계획서 보완사항 제출」

Ⅱ 시설물 및 점검현황

  □ 터널 내 유도배수동판 현황
(개소)

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

3,345 106 764 482 421 931 193 357 91

  □ 터널 내 유도배수동판 점검현황

○ 안전점검

- 정기점검 : 1회/6개월, 도보육안점검 시행

- 정밀점검 : 1회/2년, 도보 육안점검 또는 모터카 점검 시행

- 정밀안전진단 : 1회/5년, 작업대 등을 이용한 근접점검 시행

※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는 관련법령 및 시설물상태에 따라 변경

○ 기타점검

- 5~8호선 1회/년 모터카 점검시행 : 천장부 콘크리트 탈락 예방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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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시정사항 및 조치계획

  □ 유도배수동판 탈락관련 재발방지대책 준수 미흡[시정명령]

조치사항 조치계획

‘16년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노후된
동판을 전수 조사하여 보강계획
수립 및 조치 필요

▷ 전수조사 실시
- 1~4호선 : ‘19.7.30~‘19.12.31
- 5~8호선 : ‘19.7.30~‘19.8.27
▷ 이상개소 조치
- 1~4호선 : ’16년 조사결과 노후화 동판 중 미조치

245개소 ‘19년 하반기~’20년 조치
- 5~8호선 : 전수조사 결과 동판손상 48개소 ‘19년

하반기~’20년 조치

교체 전 까지 노후된 동판으로
분류된개소에대해서는중점관리 필요

▷ 점검결과 이상개소 보수전까지 중점관리개소로 관리
- 장비점검 : 1회/년, 보완점검 : 1회/분기

  □ 터널 내 시설물에 대한 점검방법 개선[시정권고]

조치사항 조치계획

터널 상부에 부착된 시설물 점검
시 장비(모터카 등)를 이용한 중
점점검 시행 필요

▷ 모터카 등을 이용한 터널 천정부 점검시행
- 점검대상 : 터널 내 유도배수동판
- 점검주기 : 1회/년 이상
- 점검방법 : 모터카 또는 작업대 이용 천장부 근접점검
※ 당해 안전점검시 장비 이용 점검구간은 그 해 점검

실적에 포함

Ⅳ 유도배수동판 관리계획

  □ 터널 내 동판 점검

○ 모터카 점검 : 국토교통부 제출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중점관리개소를

포함한 터널 내 유도동판 전 개소 1회/년 점검

- 1~4호선 : 해당구간 전기모터카 활용 점검시행 → 장비관리단(모터카, 운전원),

전기관리소(운행 일정) 협조

- 5~8호선 : 토목모터카 활용 점검시행 → 궤도관리소(운전원) 협조

※ 토목모터카 장거리 이동 곤란 시 해당구간 전기모터카 활용→전기관리소 협조

○ 중점관리개소 추가점검 : 1회/분기 중점관리개소의 손상 진행 확인

점검 시행 → 점검방법은 점검부서 현실에 맞게 선택 시행

※ 유도동판 중점관리개소는 중점․취약개소관리 시스템 등록 불필요

○ 점검 및 중점관리개소 관리 양식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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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□ 동판 손상개소 보수

○ 보수필요 개소는 구조물 유지보수공사에 포함 보수시행

○ 철거가 필요한 노후동판은 시험시공을 통한 대체공법(탄성복합재 등)

적용 검토

- ‘20.1월 대상선정 후 ‘20.2월~3월 시험시공

Ⅴ 행정사항

  □ 유도배수동판 점검 및 관리 : 토목관리소

○ 관리소별 년간 점검계획 수립 시행 및 중점관리개소 관리카드 작성

  □ 노후배수동판 시험 시공 및 적용 : 토목1,2사업소

○ 계획 수립 : 토목처

○ 대상 선정 및 시험시공 : 토목1사업소, 토목2사업소

○ 적용검토 : 토목1,2사업소

  □ 모터카 사용관련 협조요청 : 토목처 → 관련부서

  □ 모터카 사용 세부협의 : 토목관리소 ↔ 관련부서

붙임 : 점검 및 중점관리개소 관리카드 양식 1부 끝.


